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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직장폐쇄 시 근로자의 근로복귀 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이광선 변호사 | 구자형 변호사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ㆍ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복귀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

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

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노동조합은 2010년 6월 25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불법

적으로 부분파업(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을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

(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직장폐쇄 실시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게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냈고, 2010년 9월 6일 조합원 241명의 근

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년 9월 1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였

습니다.  그러자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조합과의 면담 등을 거쳐 2010년 9월 28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피고 회

사가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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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을 갖추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는 등 타격을 입은 피고로서는 쟁의행위 철회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보내온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만으로 곧바

로 이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 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

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2010년 9월 28일경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

한 사실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2010년 9월 28일 이후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07_201704/download/precedent1_download.pdf

